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건을 붙임과 같이 공

포하고자 합니다.

    ○ 총 12건: 조례 8건, 규칙 4건(공포예정일: 2016.5.20.)

붙 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건.  끝.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

건 공포

연번 건    명 공포번호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2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83호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4호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185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186호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7호

7 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8호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89호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604호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605호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606호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규칙 제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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